
 

1

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(Smoke-Free Ontario Act) 
담배 소매상에 미치는 영향 

 
 
 
(주의: 본 안내문은 풍미가 첨가된 가는 엽궐련의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가는 엽궐련의 포장 요건에 관한 정보를 
추가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수정된 것임.) 
 
배경 

• 2006년 5월 31일자로 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(Smoke-Free Ontario Act)이 발효되었습니다. 이 법은: 
o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 내의 사방이 
폐쇄된 직장 및 사방이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. 

o 연초제품 판매 점포의 연초제품 전시 및 광고 방식을 제한합니다. 
o 청소년을 상대로 한 연초제품 판매의 제한을 강화합니다. 

 
• 담배 소매상의 소유주 및 그 고용인은 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 상의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할 법적 
의무가 있습니다. 

 
• 해당 연초제품: 

o 궐련(Cigarette) 
o 엽궐련(Cigar) 
o 가는 엽궐련(Cigarillo) 
o 파이프 담배(Pipe tobacco) 
o 씹는 담배, 무연 담배(snus), 코담배 등, 기타 특수 연초제품 

 
무엇이 달라졌나 

풍미가 첨가된 가는 엽궐련의 판매 제한 및 가는 엽궐련 포장 요건. 

2010년 7월 1일부터 풍미가 첨가된 가는 엽궐련의 판매, 판매 제의, 유통 및 유통 제의가 금지됩니다. 

멘톨향이 첨가된 가는 엽궐련은 여전히 판매할 수 있습니다. 

풍미가 첨가되지 않은 가는 엽궐련과 멘톨향 가는 엽궐련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으나, 20개비 들이 
포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. 

가는 엽궐련에는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: 
 

1. 다음과 같은 연초제품: 
               i. 마우스피스 또는 팁을 제외한 중량이 1.4그램 미만이고 
               ii. 롤 또는 튜브 형태이며 
               iii. 천연 또는 가공 담뱃잎이 함유된 포장지에 싸인 것 
 

2. 다음과 같은 연초제품: 
              i.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기타 종류의 필터가 달려 있고 
              ii. 롤 또는 튜브 형태이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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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iii. 천연 또는 가공 담뱃잎이 함유된 포장지에 싸인 것 
 
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 제 5(3)절 및 제 6.1절을 참고하십시오. 
 

전시 

• 소매점에서 연초제품을 전시하면 안됩니다. 즉: 
o 소비자가 연초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연초제품을 보관해야 
합니다. 소비자가 담배 또는 기타 연초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만질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. 

o 점포 소유주는 연초제품을 다시 채우거나, 재고를 점검하거나, 연초제품 보관시설물을 
열어서 연초제품을 보아야 하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연초제품이 가망 고객에게 전시되지 
않도록 해야 합니다. 

o 동 법률의 제 3.1(2)절에 의거,  판매자가 연초제품 보관시설물을 여닫고 제품을 고객에게 
건네줄 때의 짧은 시간은 ‘전시’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

o 주의: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보관시설물 내의 연초제품을 전시할 경우 동 법률에 
의거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. 

 

허용되는 보관 방식 

• 허용되는 연초제품 보관 및 배출 방식의 예: 
o 연초제품이 점원에게만 보이도록 설치된 머리 위 보관함 
o 연초제품이 점원에게만 보이도록 설치된 계산대 밑 서랍장 또는 보관함 
o 한 번에 한 개씩 배출되는 중력 이용 공급 장치 
o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또는 즉시 닫히는 ‘위로 여는’ 상단 경첩 고정식 뚜껑에 의해 선반이 
가려진 개폐식 보관함. 크기는 높이 30.5 cm, 폭 61 cm 이하이어야 하며, 사용할 때마다 한 
번씩 열려야 함 

o 여러 칸으로 분리되어 있고 담뱃갑의 등만 보이게 되어 있는 슬림형 서랍장 
o 연초제품이 점원에게만 보이도록 설치된 계산대 위 보관함 및 회전식 트레이 

 
허용되지 않는 보관 방식 

• 허용되지 않는 연초제품 보관 및 배출 방식의 예: 
o 열릴 때 연초제품 재고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차고문 스타일의 뚜껑 
o 열릴 때 상당량의 연초제품이 소비자의 눈에 띄는 대형 진열장 
o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다시 들어올려 닫아야 하는 ‘밑으로 여는’ 하단 경첩 고정식 뚜껑에 
의해 선반이 가려진 개폐식 보관함 

o 커튼 또는 블라인드 
o 옷장 문과 같은 수평식 미닫이문 

 
• 점원이 연초제품 보관시설물에 들어 있는 특정 연초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, 보관시설물 
외부에 작은 식별표를 부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. 그러나 이 식별표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
허용되지 않습니다. 식별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 

o 흰 바탕에 검은 글자를 사용해야 함 
o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 이하이어야 함 
o 로고 또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음 
o 식별표의 크기는 5 cm x 2.5 cm 이하이어야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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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및 기타 연초제품의 광고에 대한 제한 

• 특정 상표의 연초제품을 나타내는 일체의 광고물은 금지됩니다.  
다음은 금지된 제품 전시의 예입니다: 
o 특정 상표의 연초제품을 나타내는 장식판 또는 배경물 
o 배경광 또는 조명광이 설치된 광고판 
o 광고 조명 
o 입체 전시물 

 
• 연초제품 판매에 관한 표지는 해당 소매상이 연초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과 제품 가격을 
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 이에 따르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 
o 표지의 크기는 968평방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
o 표지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로 쓴 것이어야 함 
o 표지의 내용이 점포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함 
o 점포당 최다 3개의 연초제품 및/또는 연초제품 부대용품 관련 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
o 연초제품 또는 관련 제품의 상표를 표지에 표시할 수 없음 

• 엽궐련 보관 상자, 파이프, 물부리, 엽궐련 클립, 성냥 등의 연초제품 부대용품의 전시는 연초제품 
및/또는 연초제품 상표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 

 
의무 설치 표지 

모든 소매상은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입구, 출구, 화장실 및 기타 
적절한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. 

 
모든 궐련 및 연초제품 소매상은 점포 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을 설치해야 합니다: 

o 정부 발급 I.D. 표지 
o 연령 제한 및 건강 경고 표지 

 
의무 설치 표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. 

 
소매상의 의무 

외관상의 연령 

소매상은 외관상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
요구하여 만 19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인정되는 신분증은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
있고 정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다음은 인정되는 신분증의 예입니다: 

o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증 
o 캐나다 여권 
o 캐나다 시민증 
o 캐나다 군인신분증 
o 온타리오 주 주류관리국(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) 사진 카드 

 
소매상은 의료보험카드를 요구할 권한이 없지만,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사진 및 
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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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금연 

소유주는 점포를 항상 금연 구역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 
 
대위책임 

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 제 3(4)절에 의거, 소유주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만 
아니라 그 고용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. 

 
집행 

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는 동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실사를 실시하고 소매상과 관련된 고발을 
조사합니다. 

 
처벌 

소매상은 동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매상은 
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을 잘 읽어보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특정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
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자동 영업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
있습니다. 

담배 판매 위반 및 자동 영업금지 처분: 연초제품 판매, 보관 또는 공급 수령의 금지 

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에 의거하여 금지된 특정 행위를 ‘담배 판매 위반’이라고 합니다. 
여기에 포함된 행위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행위, 외관상 25세 
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,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부 발급 
ID 및 건강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, 적절한 건강 경고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, 
연초세법(Tobacco Tax Act) 상의 비표시 담배의 판매와 관련된 특정 행위 등입니다. 

특정 점포에서 5년 내 두 번 이상 담배 판매 위반 행위를 범할 경우, 해당 점포는 잠정적으로 
‘자동 영업금지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점포는 일체의 
연초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, 도매상 또는 배급자는 해당 점포에 연초제품을 공급할 
수 없습니다. 자동 영업금지 처분은 담배 판매 위반으로 인한 유죄 선고의 횟수에 따라 6-
12개월 지속됩니다. 

소매상은 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 제 16절을 읽어보고 이러한 처벌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
바람직합니다. 

벌금 

법인체가 담배 판매 위반 행위를 범할 경우,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$10,000의 벌금, 세 
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$150,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개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위반에 
대해서는 최고 $4,000의 벌금, 세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$100,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

이 안내문은 중요한 사실만 간추린 것입니다.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
문의하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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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무료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: 
 

• INFOline 1-866-396-1760 
• TTY 1-800-387-5559 

운영 시간: 월–금요일 오전 8:30–오후 5:00 

담배연기없는온타리오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.mhp.gov.on.ca/en/smoke-free/를 
방문하십시오. 

  


